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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부, 과학연구자의 직무 과학기술 성과의 현금 

인센티브에 관련 규정 발표 

최근 중국 인사부(人社部), 재정부, 과기부가 공동으로 과학연구자의 직무 과학기술 

성과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를 업무실적에 포함시켜 관리한다고 규정(2.8)

l 추진근거: 국무원 「과학연구 관리 최적화 및 과학연구 업무실적 제고에 관한 조

치」 (2018년 제25호)

l 국무원판공청 「과학연구기관 및 과기인력에게 더 큰 자주권 부여에 관한 통지」

(2018년 제127호)

l (주요 내용) 직무 과학기술 성과 이전 후 해당 연구자에게 지불한 현금 인센트브는 

소속 연구기관의 업무실적에 포함시킴

- 연구기관의 업무실적 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

- 다음 연도 업무실적 총금액의 기수와 사회보험 납부의 기수로 계산하지 않음

참고자료

§ 三部委：事业单位科研人员非职务科技成果奖励须纳入单位绩效工资
https://mp.weixin.qq.com/s/IX48V3iGc_ZHkMZsxHKd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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